
서 울 시 전 세 버 스 운 송 사 업 조 합

수신자  전 회원사

제  목  전세버스 차령 연장 관련 유의사항 알림

        

     
       1.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-1714(`24.03.14)와 관련입니다.

   

      2. 국토교통부에서는 `21.08.3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시 전

세버스 기본차령을 기존 9년에서 11년으로 연장토록 개정하면서 기존에 한시적

으로 차령을 연장한 차량(코로나19로 인한 운수업계의 경영상 어려움 경감)에 대하

여는 기본차령을 1년만 적용하여 규정한 바 있습니다.

    

      3. 현재 일부 시·도에서는 전세버스 차령연장과 관련하여 관련 법 규정의 

잘못된 해석으로 `20년도 한시 연장된 차량에 대하여도 기본차령 2년을 적용하

여 최대14년을 판단하고 차령연장을 허가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잘못된 

행정에 대한 민원 및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

       4.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차령연장 행정 업무시 착오가 발생

하지 않도록 법 규정을 준수하여 행정업무 처리토록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 온 

바, 현행 전세버스의 최대 차령은 13년임을 재차 알려드리오니, 각 사에서는 관

련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서전버조 24- 57호(2024.03.15)



= 아  래 =

  가. 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장차령 2년 적용 시 최대 차령은 13년

     나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시행령 부칙(대통령령 제31964호, 2021.8.31.)에 따라 

         별표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차령 기간이 더해진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한 차령은 1년  

         이므로, 현행 전세버스의 최대 차령은 13년임.

  ※ 붙 임 : 국토교통부 공문 1부. [끝]   

  ※ 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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